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1-14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3. 30.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1. 공 고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거

2. 선출방식

1)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7명이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 대표위원 

1명 호선(互選)

2)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여부 동의 투표

3) 과반수 동의 시, 관계 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대표의 역할 겸임

3. 선거개요

1) 선거기간 : 2021. 3. 31.(수) ~ 2021. 4. 7.(수)

2) 개표일 : 2021. 4. 8.(목)

※ 상기 일정은 동의서 수령(도착)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개표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4) 개표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명

(참관인 :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 1명)

4. 근로자대표 후보자

소속 성명 직종 성별 연령 입사일

본부 방역감시과 안아진 콜센터상담원 여 36세 2018. 1. 1.

5. 투표방법

1) ‘[붙임] 동의서’에 기재된 근로자 대표 후보자 및 근로자 대표 주요권한 확인 

후, 투표자의 인적사항·동의여부·의견사항 등 기재

※ 본 동의서는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에게 근로자 대표 권한을 부여하는 신임투표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명투표 실시

2) 각 부서·사무소에서는 본부 운영지원과로 동의서 원본 송부



[붙임]

 동  의  서 

 1. 의견조회 대상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근로자

 2. 동의여부(동의 또는 반대 란에 ‘O’표시)

   - 동의사항 : 본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이 호선한 안아진 근로자 대표위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에서 정한‘근로자대표’권한을 겸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대표 후보자>

1. 성명 : 안아진 2. 소속 : 본부 방역감시과 3. 직종 : 콜센터상담원

소속 직종/직위 성명 서명 서명일자 동의 반대 의견사항

<근로자대표 주요 권한>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2.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4. 보상휴가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7조)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합의’(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6.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7. 임산부 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 상기 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귀하


